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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상속예금지급 위임장 겸용)

하나은행                                 지점(부) 앞

   다음의 예금(대여금고)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유증)받았으니,  이를 아래의 주된 상속인 앞

(□ 지급 □ 명의변경 □ 소액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과목 계좌번호 금액 예금과목 계좌번호 금액

2. 상속인

주된상속인
□ 본인

□ 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선택

상속인
□ 본인

□ 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선택

상속인
□ 본인

□ 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선택

상속인
□ 본인

□ 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선택

상속인
□ 본인

□ 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선택

상속인
□ 본인

□ 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선택

※ 주된 상속인(대리인) 앞 위임시,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서명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위임장 (상속예금 지급)

주된상속인(대리인) 앞 □ 상속예금 □ 대여금고 지급/수령, 열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임
인

□ 주된상속인
     (소액상속인)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선택 주소 선택

4. 유의사항

1. 상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일까지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하고 상속개시

    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아래의 주된 상속인(소액상속인)의 소득으로 구분 귀속시키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속인간의 소득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등은 상속인 책임하에 처리하겠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에 관하여는 본인(들)외에는 권리자가 없으며 추후에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 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후 주된 상속인이 단독으로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도 귀행이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동의 합니다.

3. 소액지급 신청시 소액상속인 본인이 상속인 전원을 대표하여 추후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 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대여금고 개문/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내점(또는 공동상속인 위임장 징구)시 가능합니다.

인감 또는 본인 확인 담당 책임자 부점장


